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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지방자치제가 재 시행된 1991년 이후 지난 10여년간 우리 사회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지방자치와 분권을 학습하는 기간을 가졌다.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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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핵심과제로 설정하면서 마련한 지방분권특별법 등 3  특별법이 2003년 말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지방분권을 본격 으로 추진하기 한 제도  기반이 마련

된 셈이다. 따라서 2004년은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에 있어서 실질 인 원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제 지방분권은 국정운 의 기조 가운데 하나이자 시  과제가 되

었다.

분권(decentralization)이란 말 그 로 한 곳에 집 된 권한과 그에 동반된 책임

을 분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산의 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정치  분권, 

행정  분권, 재정  분권, 경제  분권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공  기능에 

한 권한과 책임을 민간부문으로 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제  분권은 가장 완성

된 형태의 분권으로 간주된다(Litvack and Seddon, 1999). 따라서 분권의 의의

는 공  기능에 한 권한과 책임을 정부로부터 시장 는 시장과 보다 가까운 조직

으로 이 시킴으로써 시장기능이 가진 장 을 활용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다면 재정분권의 의의는 앙정부에 비해 시장에 보다 가까운 지방정부가 지방공공

서비스의 공 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자원배분상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에서 찾

을 수 있다. 즉 지방세가 지방공공서비스에 한 가격기능을 담당함으로써 편익과 

부담을 연계시켜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편익과세 주의 지방세구조를 통한 지방세의 가격기능 확보는 재

정분권과 련된 논의에 있어서 항상 심에 놓여 있었다. 그 간 학계를 심으로 

꾸 히 논의되어 왔던 부동산 보유세 심의 지방세제 개편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공공서비스의 편익이 재산의 가치에 환원된다는 측면에서 부동산에 

한 과세는 편익과세의 원칙에 충실한 재원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지방세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형식 으로는 재산 련 과세가 심이 되고 있으

나 편익과세에서 말하는 부동산 보유과세의 비 은 높지 않으며, 그 부담도 높은 수

이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세 주로 지방세제를 개편함으로써 지방세의 가격

기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fiscal accountability)을 높임으로써 

재정분권의 효율성을 증진시키자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 지 까지 재정분권을 지향하는 지방재정제도의 개편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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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부 국세의 지방이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신설 등), 국가균형발 특별회계

의 신설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  책임성의 확

보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문제가 지방재정에 련된 문제에 있어서 심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종합토지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은 제도가 시행된 1990년 이후 곧 제

기되어 왔으므로 그리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나, 이번처럼 정부와 정치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지방세의 가격기능 회복과 

재정분권의 효율성을 하여 부동산 보유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측면보다는 부동산 

과다보유에 한 부담을 높임으로서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정책  측면이 상 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느낌을 다. 더욱이 부동산 보유에 

한 부담 증 가 투기 억제와 부동산 가격안정에 유효한지, 그리고 이와 같은 제도  

변화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하여 주택시장과 경제 반에 걸쳐 어떠한 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한 객 이고 정확한 실증  분석에 근거한 정책 결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아무튼 정부는 내년부터 부동산 과표를 폭 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2005년부

터는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함으로써 지방세인 가칭 토지세와 함께 국세인 가칭 종합

부동산세를 신설하기로 이미 방침을 정하 다. 한 종합부동산세 수입을 액 지방

으로 양여한다는 방침도 정하 다. 그러나 토지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상, 과세

유형, 세율체계, 그리고 지방이양 방안 등과 련하여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를 

심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확정된 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

이다. 

지방세인 부동산 보유과세의 개편 문제는 성공 인 재정분권을 하여 매우 요

한 문제이다. 비록 이번의 개편 추진과정은 부동산 투기억제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이

라는 정책  목 에서 출발된 느낌은 주지만, 그보다는 지방세의 가격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오래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번의 논의는 정부가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만큼 부동산보유세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함에 있어서는 좋은 기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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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서는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에 한 최근 정책 가운데 종합토지세의 개편에 

맞추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특히 부동산 보유과세를 지방재정 확보

수단  정책수단으로 이원화시키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을 맞추어 그 문제 을 

살펴보고 평가함으로써 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  제2장에서는 행 종합토지세 제도를 

개 하고 그 문제 을 검토해보며, 부동산 보유과세의 개편에 한 최근의 정책 방

향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종합토지세의 이원화로 가장 큰 향을 받게 될 것으로 

상되는 서울시를 상으로 정부에서 제시한 방안별로 시산을 함으로써 제도 개편

이 래하게 될 재정  향에 해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정부의 제도개편 방향의 

문제 을 지 하고 안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함의를 도출

한다. 

Ⅱ. 종합토지세 제도 개편에 한 최근 논의

1. 종합토지세 제도의 개요
우리나라의 종합토지세 제도는 부동산 과세로서는 매우 독특하다. 일반 으로 부

동산에 한 과세(local property tax)는 지방공공서비스의 편익이 재산의 가치에 

환원된다는 측면에서 편익과세의 원칙에 충실한 재원으로서 바람직한 지방세로 인식

되고 있다(Bird, 1993; 2000 등). 한 부동산은 이동성이 없거나 매우 제한 이

어서 지방정부간 세율격차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세원으로서 조세경쟁에 의한 

비효율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다는 장 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부분의 국가에서

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토지 보유에 한 과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지

방세로 되어 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 제도에서는 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그 가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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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진세율을 용하는 특이한 과세방법 덕택에 ‘종합(Aggregate)’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토지세는 단순한 편익과세라고 볼 수는 없으며, 토지에 

한 조세정책수단으로서의 요소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 이 

그간 종합토지세 제도의 정체성을 태롭게 한 요인으로 보인다.

종합토지세에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의 세 가지 유형의 과세표 을 가

지고 있다(<표 1>). 이 가운데 종합합산과세가 원칙 으로 용되는데, 토지소유자

별로 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계산된 가액에 과 진세율로 과세(0.2~5%)한다. 

별도합산과세는 종합합산과세와 같이 소유자별로 합산과세는 하되 기업의 업무용 토

지 등에 해서는 정책목  상 다소 낮은 과 진세율(0.3~2%)을 용하고 있

다. 한편 특히 율 는 고율로 과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별로 분리하여 

단일비례세율을 용하고 있다. 

<표 1> 종합토지세 과세표 과 세율

①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다음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0.2~5%의 세율로 

과세

  - 주택부속 토지

  - 나 지

  - 별도합산  분리합산 

    과세 상 토지  

    기 면  과 토지

  - 기타 ②, ③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

◦다음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0.3~2%의 세율로 

과세

-건축물(주택 제외) 부속토

지  기 면  이내의 토

지

-차고용 토지, 야 장, 터미

 부지, 유통시설용 토지 

등과 같은 사업용 토지

◦ 율 분리과세 (0.1%)

- ,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고율 분리과세 (5%)

-골 장, 별장, 고 오락장

-주택부속 토지  기 면

 과 토지

종합토지세와 련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 들이 지 되어 왔는

데, 김정호(1997)는 그 요 을 잘 요약하고 있다1). 즉 종합토지세가 정책목 을 

1) 김정호(1997)는 Brueckner 등의 재산가치 극 화가설(Property value maximization 

hypothesis)을 인용하여 외국의 토지세 부담이 높은 것은 부동산가격을 안정화시키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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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기 하여 국합산 진과세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탓에 납세자별로 국

의 토지 과표를 합산하고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진세율을 용함으로써 자치단

체의 과세자주권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반면 토지는 세원의 이동에 의한 조

세경쟁이나 조세수출의 문제가 가장 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 보유에 한 과세

는 응익 이므로 토지에 한 과세는 기 자치단체의 세원으로 합한데, 이 때 세

율은 자치단체가 재정지출 규모를 감안하여 자율 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종합토지세제도의 국합산 진과세라는 과세방식을 비례세율

제도로 바꾸어 그 기능  재정확보기능만 남김으로써 실질 인 부동산 보유세화 하

되, 자치단체가 스스로 편익과 부담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세율결정 상의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종합토지세가 가진 많은 문제 들은 그 독특한 과세방법에 기인한다. 가장 

리 지 되는 문제 인 종합토지세의 과표가 낮아 실효세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가

격기능을 제 로 수행하지 못하며, 자치단체의 재정확보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는 비 을 생각해보자. 국의 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과 진세율을 용, 체 

세액을 계산한 후 토지소재지 시․군․구에 과표에 따라 세액을 안분하기 때문에 특

정 자치단체는 자신만 과표( 용률)를 인상시킬 유인이 어지며, 그 덕택에 실효세

율은 낮고 세수도 많지 않게 된다. 한 한 쪽으로 치우친 격한 진세율구조로 

인해 부분의 납세자는 율 과표구간에 집 되어 있어 가격기능 조차 제 로 수행

하지 못하게 된다(이 희, 2004)2).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행 종합토지세 제도가 지닌 부분의 문제 은 편익원칙

에 근거하여 공공서비스에 한 가격으로서 토지에 해 과세한다는 것이 그 기본목

이 아니라 토지정책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탓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 실효세율을 높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재정을 확충시켜 공공서비스 공 을 확 함으

로써 토지가격을 극 화시키기 한 주민들의 자발 인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다.

2) 2002년 기  총 납세자는 14,168천명인데, 세액 10만원 이하가 체 납세인원의 90.6% 

 체 세액의 18.1% 유하는 반면 세액 100만원 과는 체 납세인원의 0.8%에 불

과하나 체 세액의 61% 유하고 있다. (지방재정연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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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토지세제도 개편에 관한 최근 논의
최근 물살을 타고 있는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를 주로 한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에 있어서 종합토지세제도의 개편은 특히 탄력을 받고 있다. 2003년의 9월 1

일 ‘부동산보유과세방안’의 발표에 이어 10월 29일에 발표된 ‘부동산종합 책’ 등을 

근간으로 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발표되었는데, 2004년 상반기의 (건물)재산세 과표

인상  하반기의 종합토지세 과표인상, 2005년의 종합토지세의 이원화와 종합부동

산세(가칭)의 도입, 그리고 2005년부터 시행될 1세  3주택자 이상 양도세 과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가운데 종합토지세 제도의 개편에 한 구체 인 내용은 토지과표의 실화를 

통한 보유세의 강화, 종합토지세를 국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토지세)로 이원화, 

국세(종합부동산세)수입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재정 형평화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토지과표의 실화에 해서는 2003년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2006년부터 공

시지가의 50%를 용하도록 법정화하는 한편 2005년까지는 매년 3% 이상씩 시․

군․구별로 연차 으로 과표를 실화시키도록 하고 있다. 한 2005년부터는 종합

토지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2원화한다는 방침을 정헸는데, 1단계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별로 지방세(가칭 토지세)를 과세하고 2단계에서는 국의 인별 합산 

진분은 국세(가칭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하되 시․군․구에서 과세한 것은 국세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부가 징수한 종합부동산세 수입 액은 지방

에 양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이와 같이 추진 방향은 명확하게 정하고 있으나 구체 인 종합부동산세 신설 방안

은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 등에서는 그간 몇 가지 방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표 2>에 정리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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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종합부동산세 신설 방안

행정자치부 안 조세연구원 안(2004. 6)

제

1

안

- 지방세는 시․군․구 할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

- 국세는 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

산하여 세액산출 후 지방세 과세분 

공제

- 세율은 지방세와 국세 모두 행 

진세율 체계를 유지

-지방세는 토지가액의 합계액이 일정

액 미만인 할구역 토지소유자에게 

징수

-국세는 토지가액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인 토지소유자에게 징수

-세율체계는 행 9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 하향 조정 등 다양한 방법 용 

가능

제

2

안

-지방세는 시․군․구 할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

-국세는 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

산하여 세액산출 후 지방세 과세분 

공제

-세율은 지방세의 경우 행 세율  

낮은 3단계 진세율 용, 국세는 

행 진세율 체계 유지

-지방세는 시․군․구에서 할구역 

내의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징수

-국세는 국의 소유토지가액을 합산

하여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이 시․

군․구에서 과세한 토지세 합계액을 

과하는 자

-세율체계는 행 9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 하향 조정 등 다양한 방법 용 

가능

제

3

안

-지방세는 시․군․구에서 진세율 

체계를 폐지하고 단일비례세율(0.3%) 

용

(농지, 임야 등은 재와 같이 0.1% 

용)

-합산과세분은 모두 국세로 이양하되, 

지방세 과세분 공제

-세율은 지방세의 경우는 단일비례세

율, 국세의 경우는 행 진세율체계 

유지

-지방세는 할구역 내 개인(혹은 비

법인) 토지소유자에게 징수

- 국세는 국의 비개인(혹은 법인) 

  토지소유자에게 징수

-세율체계는 행 9구간을 유지하거나 

  이원화 가능

먼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안을 보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행 종합토지세처럼 소유자별로 국합산 진과세를 한다는 공통 을 지니고 있

다. 기본 인 차이는 지방세인 토지세의 경우에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별로 합산



재정분권과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 방향 :종합토지세를 심으로  11

할 것인가 혹은 합산하지 않고 단일 비례세율을 용할 것인가 하는 이다. 행정자

치부에서는 이 가운데 지방세는 시․군․구에서 토지별로 단일비례세율을 용하고 

국세의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국 토지를 진세율로 과세하는 제3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세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 가운데 제3안은 매우 특징 이다. 이 안은 

지방세는 시․군․구에서 할구역 내 개인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하고 국세는 국의 

법인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하되, 세율체계는 행 9구간을 유지하거나 국세와 지방세

간에 이원화가 가능하다는 안이다. 그 논거로는 법인에 한 종합토지세는 법인이 

치한 기 자치단체가 액 징수하므로 법인이 집 된 지역( 를 들어 서울과 강남

구 등)의 주민들은 과도한 조세수출(비거주자 세  부담)을 향유하고 있으며, 당해 

자치단체들은 낭비 으로 재정을 운 하면서도 주민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을 들고 있다. 나아가 법인에 한 종합토지세를 국세화하여 조세수출을 제거한다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의 세출 수 을 유지하기 해서 자발 으로 토지세를 인상하

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Ⅲ. 과표인상과 종합토지세 이원화에 따른 세수효과의 

추정: 서울시의 경우

이 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될 경우를 제로 납세 상자인 토지과다보유자

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서울특별시를 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해 으로써 제도 개편이 미치는 여러 가지 향을 악

해보고자 한다. 

이 작업을 수행하기 하여 우선 지 까지 발표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신설 방안

을 종합하여 추정을 한 개편 안을 설정한다. 다음으로 행 종합토지세 제도를 그

로 유지하는 것을 제로 우선 행정자치부의 과표인상 계획에 따라 서울시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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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 세수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추정해 본다. 이어서 개편 안별로 제도 변화

에 따른 서울시 자치구별 토지세 수입액을 추정해 으로서 서울시로부터 국세로 이

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등을 추정해 본다.

자료는 2003년 서울시의 종합토지세 부과에 한 미시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종

합부동산세가 도입되는 시 인 2005년을 상으로 추정한다.

1. 방안의 설정
그 동안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 등에서 논의된 종합부동산세 신설 방안을 종합

하면, 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  첫 번째 방안은 일정 과표액 이상의 토지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한다

는 안이다. 이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주거지에만 토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토지가

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반면 여러 지역에 걸쳐 토지를 보유

하고 있더라도 토지가액의 합계액이 일정액 미만이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다. 한편 세율체계는 다양하게 설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서는 재와 같이 9단계 

과 진세율체계를 그 로 유지하는 경우를 고려한다. 이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부

과 기 이 되는 과표를 어느 수 에서 정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그림 1] 제1안의 과세 방법 (종합합산의 경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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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림 1]은 과표 3억원 과에 해 종합부동산세(국세)를 징수하는 경우를 나타냄.



14  제2주제

두 번째 방안은 토지세는 단순비례세율을 용하고 국합산 진과세분은 모두 

종합부동산세로 이양한다는 안이다. 즉 토지세는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서 비례

세율을 용하여 과세하고 합산과세분은 과 진세율체계를 용하여 모두 종합부

동산세로 과세하되 시․군․구에서 과세한 지방세를 공제해 다는 안이다. 이 경우

에는 비례세율의 수 을 어느 정도로 정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그림 2] 제2안의 과세 방법 (종합합산의 경우)4)

세 번째 방안은 토지소유자가 주거지 할구역 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안이다. 행정자치부의 안에 따라 토지세는 각 시․

군․구 할구역내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후, 9단계 과 진세율을 용하여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후, 9단계 과 진세율

을 용하여 부과하되 토지세 과세분은 공제하는 방안이다. 

   

4) [그림 2]는 지방세의 비례세율을 0.3%로 용한 경우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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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3안의 과세 방법 (종합합산의 경우) 

이상의 세 가지 종합토지세 이원화 방안들을 제로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각

종 재정효과에 한 시산을 서울시를 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2. 과표 인상에 따른 서울시 종합토지세 세수 추정(현행 제도 유지)
각 방안별 시산에 앞서 행정자치부의 종합토지세 과표 실화 계획에 근거하여  

종합토지세제도를 유지할 경우 서울시의 종합토지세 세수를 추계해보고자 한다. 여

기서 계산된 종합토지세 세수는 각 방안별 종합부동산세(국세) 과세액을 추정하는 

근거가 된다. 

2003년의 서울시 종합토지세 부과 자료를 통해 악한 세액 단계별 납세 인원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2003년 재 서울시에 토지를 보유한 사람으로서 종합토

지세 과세 상자는 총 2,271,149명이며, 총 세액은 약 5,447억여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소액 납세자는 인원으로는 체의 

74.8%(1,699,720명)를 차지하는 반면 세액은 체의 11.8%(642억여원)에 불과

하다. 한편 세액 100만원을 과하는 고액 납세자는 인원으로는 1.9%(43,751명)에 

불과하나 세액으로는 체의 64.3%(3,500여억원)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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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세액단계별 납세인원 (2003년)

(단 : 명, 백만원, %)

구 분 합계
1만원

이하

5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인원 (명)
2,271,149

(100%)

68,804

(3.0%)

1,197,732

(52.7%)

433,184

(19.1%)

527,678

(23.2%)

43,751

(1.9%)

세액

(백만원) 

544,736

(100%)

455

(0.1%)

32,546

(6.0%)

31,239

(5.7%)

130,194

(23.9%)

350,301

(64.3%)

행정자치부의 종합토지세 과표 실화 계획(안)을 근거로 악한 결과, 서울시의 

경우 2003년과 비하여 2005년에는 공시지가는 평균 50.3%가 인상되고, 과표 

용률은 42.0%가 인상되어 종합토지세의 과세표 은 평균 113.4%가 인상될 것

으로 상된다5). 이러한 과표 인상계획을 근거로 행 종합토지세 제도가 그 로 

유지될 경우에 서울시의 체 종합토지세 과세액, 세액단계별 과세액, 자치구별 과

5)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따르면 2004년에는 당해 년도 종합토지세 부과 기 이 되는 2003년 

개별공시지가를 국 평균 으로는 12.3% 인상하며 서울은 평균 25.7%를 인상하도록 계

획하고 있다. 한 2004년에는 시․군․구별로 결정 고시하여 용할 용비율은 년보다 

3%P 인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2004년의 국 평균 용비율은 재 36.1%

에서 39.1%로 인상될 것으로 상되며, 서울은 35.2%에서 38.2%로 인상될 것으로 상

된다. 따라서 국 으로는 2003년 기  2004년 과표인상률은 공시지가 인상률 12.3%와 

용률 인상률 8.3%를 반 하여 평균 21.6%가 증가할 것으로 상되며, 서울시의 경우에

는 공시지가 인상률 25.7%와 용률 인상률 8.5%를 반 하여 36.4%(1.257×1.085)가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한편 2005년도 공시지가 인상은 2004년 1월 표 공시지가를 기

으로 국 평균 2004년 비 19.6% 인상될 것으로 상된다. 용률은 2004년의 국 

평균 용비율 39.1%에서 50.0%로 인상되어 27.8%가 인상될 것으로 상되며, 서울은 

38.2%에서 50.0%로 인상되어 30.9%가 인상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국 으로 

2003년 기  2005년 과표인상률은 공시지가 인상률 34.3%(1.123×1.196=1.343)와 

용률 인상률 38.4%(1.083×1.278=1.384)를 반 하여 평균 85.9% 증가할 것으로 상

되며, 서울시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인상률 50.3%(1.257×1.196=1.503)와 용률 인상

률 42.0% (1.085×1.309=1.420)를 반 하여 113.4%(1.503×1.420)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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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과세 유형별 과세액 등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과표 인상에 따라 2005년의 서울시 자치구의 총 종합토지세 과세액은 2003

년의 5,447억원에 비해 약 154%(8,370억원)가 증가한 1조 3,813억여원이 될 것

으로 추정된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세액 단계별로 보면 2003년에는 세액 

10만원 이하의 소액 납부자가 인원으로는 체의 74.8%를, 그리고 세액으로는 

11.8%를 각각 차지했으나, 2005년에는 세액 10만원 이하가 인원으로는 체의 

62.9%, 그리고 세액으로는 7.8%를 각각 차지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과표 인상에 의해 소액 납세자의 부담이 폭 증가할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서 상되는 바와 일치한다. 

<표 4> 세액단계별 납세인원(  종합토지세 제도 유지; 2005년)

구 분 합계
1만원

이하

5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인원

(명)

2,271,149

(100.0%)

15,967

(0.7)

476,357

(21.0)

576,607

(25.4)

1,073,202

(47.3)

129,016

(5.7)

세액 

(백만원)

1,381,337

(100.0%)

87

(0.0)

16,245

(1.2)

42,241

(3.1)

325,699

(23.6)

997,065

(72.2)

한편 <표 5>에서 자치구별 과세액을 보면 체 1조 3,813억원의 과세액 가운데 

강남구(2,433억원), 구(1,347억원), 서 구(1,326억원), 송 구(1,026억원) 등 

4개 자치구의 과세액이 총 6,142억원으로 체 과세액의 44.5%를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별도합산과세의 경우에는 이들 4개 자치구의 과세액이 3,683억

원으로 체 별도합산 과세액 6,873억원의 5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 기업의 업무용 토지가 집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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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자치구별 과세액 (  종합토지세 제도 유지)

(단 : 억원, %)

구  분 종합토지세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합     계 13,813(100.0) 6,177(100.0) 6,873(100.0) 763(100.0)

종  로  구 764  (5.5) 218  (3.5) 498  (7.2) 49  (6.4)

      구 1,357  (9.8) 195  (3.2) 1,103 (16.1) 59  (7.7)

용  산  구 455  (3.3) 262  (4.2) 167  (2.4) 26  (3.4)

성  동  구 292  (2.1) 143  (2.3) 129  (1.9) 20  (2.7)

  진  구 334  (2.4) 200  (3.2) 124  (1.8) 10  (1.3)

동 문 구 391  (2.8) 194  (3.1) 177  (2.6) 20  (2.6)

  랑  구 230  (1.7) 143  (2.3) 81  (1.2) 6  (0.8)

성  북  구 361  (2.6) 228  (3.7) 82  (1.2) 51  (6.6)

강  북  구 249  (1.8) 161  (2.6) 72  (1.0) 16  (2.1)

도    구 191  (1.4) 123  (2.0) 58  (0.8) 11  (1.4)

노  원  구 289  (2.1) 168  (2.7) 112  (1.6) 9  (1.2)

은  평  구 292  (2.1) 206  (3.3) 78  (1.1) 8  (1.1)

서 문 구 275  (2.0) 168  (2.7) 96  (1.4) 11  (1.5)

마  포  구 391  (2.8) 222  (3.6) 153  (2.2) 16  (2.1)

양  천  구 329  (2.4) 209  (3.4) 113  (1.6) 7  (0.9)

강  서  구 434  (3.1) 194  (3.1) 200  (2.9) 39  (5.1)

구  로  구 332  (2.4) 184  (3.0) 119  (1.7) 29  (3.8)

  천  구 214  (1.6) 89  (1.4) 90  (1.3) 36  (4.8)

등 포 구 770  (5.6) 234  (3.8) 493  (7.2) 44  (5.7)

동  작  구 311  (2.2) 202  (3.3) 90  (1.3) 19  (2.5)

  악  구 278  (2.0) 170  (2.8) 91  (1.3) 18  (2.3)

서    구 1,326  (9.6) 590  (9.6) 665  (9.7) 70  (9.2)

강  남  구 2,433 (17.6) 959 (15.5) 1,357 (19.7) 118 (15.5)

송    구 1,026  (7.4) 426  (6.9) 558  (8.1) 41  (5.4)

강  동  구 489  (3.5) 290  (4.7) 168  (2.4) 31  (4.1)

과세유형별 과세액은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과세표 기 으로 종합합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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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과세표 의 53.6%인 121.5조원이며, 별도합산은 40.4%인 91.5조원, 분리과세

는 6.0%인 13.5조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과세액 기 으로는 종합합산 상 세

액은 체세액의 44.7%인 6,177억원, 별도합산 상 세액은 체세액의 49.8%인 

6,873억원, 분리과세 상 세액은 체세액의 5.5%인 763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표 6> 과세유형별 과세액 황(  종합토지세 제도 유지; 2005년)            

구 분 합 계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부과건수
2,341,186명

(100.0%)

1,969,814명

(84.2%)

281,895명

(12.0%)

89,477명

(3.8%)

과세표
226.5조원

(100.0%)

121.5조원

(53.6%)

91.5조원

(40.4%)

13.5조원

(6.0%)

세   액
13,813억원

(100.0%)

6,177억원

(44.7%)

6,873억원

(49.8%)

763억원

(5.5%)

주 :부과건수는 종합토지세 부과 상 가운데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분이 병행하여 

부과되는 경우 이를 각각 분리하여 악함.

3. 개편방안 1
개편 방안 1은 토지소유자별로 토지가액의 합계액(과세표 )이 일정액 이상인 경

우만을 종합부동산세로 편입시키는 방안이다. 시산을 하여 조세연구원(2004. 6)

의 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  과세표 은 종합합산은 3억원, 별도합산은 

30억원으로 각각 설정하며, 분리과세의 경우에는 재의 과세체계를 그 로 유지하

는 것을 제로 한다.

2003년도의 서울시 종합토지세 납부 자료를 이용하여 시산한 결과 2005년 서울

시의 체 토지세 세수는 6,943억원(분리과세 763억원 포함)으로 추정된다. 한편 

서울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이 납부하게 되는 종합부동산세는 6,868억원으로 행 종

합토지세 제도를 유지할 경우 징수될 것으로 상되는 세액 1조 3,813억원의 

49.7%만큼이 종합부동산세로 편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총 6,868억원의 종합부동

산세 편입액 가운데 종합합산부분 편입액이 30.4%(2,091억원), 별도합산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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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액은 69.6%(4,777억원)을 각각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유형별로는, 종합합산과세의 경우 <표 7>에 나타나 있듯이 2005년 기  과

표가 3억원 미만인 토지세 납세자는 체의 98.8%인 1,945,370명이고 과표가 3

억원을 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24,444명 수 으로 나타난다. 한편 3억원 

미만의 과표로부터 징수되는 토지세 과세액은 체의 66.1%(4,084억원)이고 3억

원을 과하는 과표로부터 징수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체의 33.8%인 2,091억원으

로 나타났다. 

<표 7> 종합합산과세 세목별 황(개편 방안 1)

구   분 합   계
토지세

(과표 3억원 이하)

종합부동산세

(과표 3억원 초과)

인  원 (명)
1,969,814

(100.0%)

1,945,370

(98.8%)

24,444

(1.3%)

과표 (10억원)
121,456

(100.0%)

106,808

(88.0%)

14,649

(12.0%)

세액 (억원)
6,176

(100.0%)

4,084

(66.1%)

2,091

(33.8%)

한편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별도합산 과세는 과표가 30억원 이하인 토지세의 

납세자는 체의 98.8%(278,561명)인 반면 과표가 30억원을 과하는 종합부동

산세 납세자는 1.2%인 3,33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억원 이하의 

과세표  구간으로부터 징수되는 토지세 과세액은 체의 30.5%(2,096억원)인 반

면 과세표  30억원을 과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액은 체의 69.5%(4,777억원)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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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별도합산과세 세목별 황(개편방안 1)

구  분 합  계
토지세

(과표 30억원 이하)

종합부동산세

(과표 30억원 초과)

인원 (명)
281,895

(100.0%)

278,561

(98.8%)

 3,334

(1.2%)

과표 (10억원)
 91,533

(100,0%)

 54,517

(59.5%)

37,017

(40.4%)

세액 (억원)
  6,873

(100.0%)

  2,096

(30.5%)

 4,777

(69.5%)

4. 개편방안 2
개편 방안 2는 토지세는 시․군․구에서 단일 비례세율을 용하여 과세하고 합

산과세분은 행 진 세율체계를 용하여 모두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한다는 안이

다. 이 경우 단일 비례세율의 수 은 다양하게 정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0.3%를 

용하는 행정자치부의 안을 따르도록 한다. 단 분리과세 상 토지에 해서는 재

의 세율을 용한다.

시산 결과 2005년 서울시의 체 토지세 세수실 은 7,197원으로 추정되는데, 

행 종합토지세 제도를 유지할 경우 상되는 종합토지세액이 총 13,813억원이므

로 그 가운데 47.9%인 6,616억원이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편입될 것으로 망된다.

<표 9> 토지세 과표계 별 과세 황(개편방안 2)

구분 합계
2천만

이하

5천만

이하

1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물건

(건)

2,795,433

(100.0%)

672,478

(24.1%)

1,093,946

(39.1%)

587,080

(21.0.%)

357,579

(12.8%)

42,438

(1.5%)

25,715

(0.9%)

12,611

(0.5%)

1,826

(0.1%)

1,762

(0.1%)

과표

(10억원)

229,799

(100.0%)

7,943

(3.5%)

35,640

(15.5%)

42,009

(18.3%)

54,996

(23.9%)

16,090

(7.0%)

17,577

(7.6%)

20,156

(8.8%)

6,930

(3.0%)

28,457

(12.4%)

세액

(억원)

7,197

(100.0%)

241

(3.3%)

1,080

(15.0%)

1,288

(17.9%)

1,749

(24.3%)

543

(7.5%)

594

(8.2%)

645

(9.0%)

214

(3.0%)

844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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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자치구별로는 토지세 세액 추정액이 강남구(1,036억

원), 서 구(617억원), 송 구(483억원), 구(449억원) 등의 순서로 나타난다. 한

편 체 6,616억원의 종합부동산세 편입액 가운데 구, 서 구, 강남구 등 3개구에

서 발생하는 편입액이 3,014억원으로 체의 45.4%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10> 자치구별 종합부동산세 편입액 추정(개편방안 2)

(단  : 억원, %)

구  분
2003년

종합토지세액

2005년도 지방세 세액 종합부동산세액

(A-B)합산과세(A) 토지세(B)

합      계 5,447(100.0) 13,813(100.0) 7,197(100.0) 6,616(100.0)

종  로  구 309  (5.7) 764  (5.5) 331  (4.6) 434  (6.6)

      구 564 (10.4) 1,357  (9.8) 449  (6.2) 908 (13.7)

용  산  구 173  (3.2) 455  (3.3) 214  (3.0) 240  (3.6)

성  동  구 116  (2.1) 292  (2.1) 180  (2.5) 112  (1.7)

  진  구 130  (2.4) 334  (2.4) 200  (2.8) 134  (2.0)

동 문 구 156  (2.9) 391  (2.8) 244  (3.4) 147  (2.2)

  랑  구 90  (1.7) 230  (1.7) 168  (2.3) 62  (0.9)

성  북  구 141  (2.6) 361  (2.6) 253  (3.5) 108  (1.6)

강  북  구 99  (1.8) 249  (1.8) 162  (2.2) 87  (1.3)

도    구 75  (1.4) 191  (1.4) 147  (2.0) 45  (0.7)

노  원  구 115  (2.1) 289  (2.1) 226  (3.1) 63  (1.0)

은  평  구 111  (2.0) 292  (2.1) 199  (2.8) 93  (1.4)

서 문 구 106  (1.9) 275  (2.0) 181  (2.5) 94  (1.4)

마  포  구 152  (2.8) 391  (2.8) 234  (3.3) 157  (2.4)

양  천  구 125  (2.3) 329  (2.4) 216  (3.0) 113  (1.7)

강  서  구 175  (3.2) 434  (3.1) 263  (3.7) 170  (2.6)

구  로  구 132  (2.4) 332  (2.4) 200  (2.8) 132  (2.0)

  천  구 87  (1.6) 214  (1.6) 133  (1.8) 81  (1.2)

등 포 구 311  (5.7) 770  (5.6) 345  (4.8) 425  (6.4)

동  작  구 120  (2.2) 311  (2.2) 192  (2.7) 118  (1.8)

  악  구 110  (2.0) 278  (2.0) 213  (3.0) 65  (1.0)

서    구 509  (9.3) 1,326  (9.6) 617  (8.6) 709 (10.7)

강  남  구 943 (17.3) 2,433 (17.6) 1,036 (14.4) 1,307 (21.1)

송    구 413  (7.6) 1,026  (7.4) 483  (6.7) 543  (8.2)

강  동  구 186  (3.4) 489  (3.5) 311  (4.3) 17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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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편방안 3
개편방안 3은 토지세는 각 시․군․구 할구역내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 진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 진 과세하여 세액을 산

출하되, 토지세 과세분을 공제하는 안이다. 이 안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할 구

역 내의 소유 토지의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된 세액을 지방세로 납부하는 한편 국

인 토지소유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부과된 세액에서 지방세로 과

세된 액을 제외한 세액을 국세로 납부하게 된다. 

먼  토지세 과세 황을 보면,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시의 체 토지세 

세수실 은 12,456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상되

는 종합토지세 세액 13,813원의 9.8%인 1,357억원이 종합부동산세로 편입될 것

으로 추정된다. 이 에서 종합합산부분의 편입액이 515억원, 별도합산부분의 편입

액이 842억원으로 별도합산부분의 편입액이 체 편입액의 62.1%를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액 단계별로는 10만원 이하가 납부인원의 48.7%, 납부세액

의 4.9%를 각각 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토지세 세액단계별 납세인원(방안 3, 2005년)   

(단 : 명, 백만원, %)

구  분 합  계
1만원

이하

5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인 원

(명)

2,271,149

(100.0%)

16,520

(0.7%)

495,775

(21.8%)

594,032

(26.2%)

1,045,019

(46.0%)

119,803

(5.3%)

세 액

(억원)

1,245,635

(100.0%)

89

(0.0%)

16,903

(1.4%)

43,553

(3.5%)

311,489

(25.0%)

873,602

(70.1%)

<표 12>에서 자치구별 과세 황을 보면, 총 1,357억원의 종합부동산세 편입액 

가운데 구, 서 구,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세수 편입액이 463억원으로 체 편입

액의 34.1%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구의 경우 137억원이 종합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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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세로 편입될 것으로 상되는데, 별도합산부분 편입액이 115억으로 체 137억

원의 8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남구나 서 구의 경우에는 종합

합산부분의 편입액 비 이 각각 44.9%와 4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자치구별 토지세 과세액 황(개편방안 3)    

(단 : 억원)

구  분 토지세 종합합산분 별도합산분 분리과세분

합      계 12,456(100.0) 5,662(100.0) 6,031(100.0) 763(100.0)

종  로  구 676  (5.4) 193  (3.4) 435  (7.2) 49  (6.4)

      구 1,220  (9.8) 173  (3.1) 988 (16.4) 59  (7.7)

용  산  구 394  (3.2) 227  (4.0) 141  (2.3) 26  (3.4)

성  동  구 254  (2.0) 131  (2.3) 103  (1.7) 20  (2.7)

  진  구 304  (2.4) 187  (3.3) 107  (1.8) 10  (1.3)

동 문 구 352  (2.8) 182  (3.2) 150  (2.5) 20  (2.6)

  랑  구 211  (1.7) 135  (2.4) 69  (1.1) 6  (0.8)

성  북  구 325  (2.6) 208  (3.7) 67  (1.1) 51  (6.6)

강  북  구 224  (1.8) 149  (2.6) 59  (1.0) 16  (2.1)

도    구 169  (1.4) 114  (2.0) 44  (0.7) 11  (1.4)

노  원  구 252  (2.0) 156  (2.8) 87  (1.4) 9  (1.2)

은  평  구 264  (2.1) 191  (3.4) 64  (1.1) 8  (1.1)

서 문 구 247  (2.0) 154  (2.7) 82  (1.4) 11  (1.5)

마  포  구 352  (2.8) 207  (3.7) 129  (2.1) 16  (2.1)

양  천  구 292  (2.3) 192  (3.4) 93  (1.5) 7  (0.9)

강  서  구 390  (3.1) 178  (3.1) 174  (2.9) 39  (5.1)

구  로  구 303  (2.4) 173  (3.1) 101  (1.7) 29  (3.8)

  천  구 190  (1.5) 83  (1.5) 70  (1.2) 36  (4.8)

등 포 구 675  (5.4) 215  (3.8) 416  (6.9) 44  (5.7)

동  작  구 279  (2.2) 188  (3.3) 72  (1.2) 19  (2.5)

  악  구 257  (2.1) 161  (2.9) 78  (1.3) 18  (2.3)

서    구 1,187  (9.5) 527  (9.3) 590  (9.8) 70  (9.2)

강  남  구 2,246 (18.0) 875 (15.5) 1,253 (20.8) 118 (15.5)

송    구 950  (7.6) 390  (6.9) 519  (8.6) 41  (5.4)

강  동  구 442  (3.6) 270  (4.8) 141  (2.3) 31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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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자치구별 종합부동산세 편입액 황(개편방안 3) 

(단 : 억원)

구  분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합      계 1,357(100.0) 515(100.0) 842(100.0) 0

종  로  구 88(6.5) 25(4.8) 63(7.5) 0

      구 137(10.1) 22(4.2) 115(13.7) 0

용  산  구 61(4.5) 35(6.8) 27(3.2) 0

성  동  구 38(2.8) 12(2.3) 26(3.1) 0

  진  구 29(2.2) 13(2.5) 16(1.9) 0

동 문 구 39(2.9) 12(2.4) 27(3.2) 0

  랑  구 19(1.4) 7(1.4) 12(1.4) 0

성  북  구 36(2.6) 20(4.0) 16(1.8) 0

강  북  구 25(1.8) 11(2.2) 13(1.6) 0

도    구 23(1.7) 9(1.7) 14(1.7) 0

노  원  구 37(2.7) 12(2.4) 25(2.9) 0

은  평  구 28(2.1) 14(2.8) 14(1.6) 0

서 문 구 27(2.0) 14(2.6) 14(1.7) 0

마  포  구 38(2.8) 15(3.0) 23(2.7) 0

양  천  구 37(2.7) 16(3.2) 20(2.4) 0

강  서  구 43(3.2) 17(3.2) 27(3.2) 0

구  로  구 30(2.2) 11(2.2) 18(2.2) 0

  천  구 24(1.8) 5(1.0) 19(2.3) 0

등 포 구 96(7.0) 19(3.6) 77(9.2) 0

동  작  구 31(2.3) 14(2.7) 18(2.1) 0

  악  구 21(1.6) 9(1.7) 13(1.5) 0

서    구 139(10.3) 64(12.4) 76(9.0) 0

강  남  구 187(13.8) 84(16.2) 104(12.3) 0

송    구 75(5.6) 36(7.0) 39(4.7) 0

강  동  구 46(3.4) 19(3.8) 27(3.2) 0

과세유형별 토지세 과세 황을 살펴보면, 과세표  기 으로 종합합산은 체과세

표 의 53.6%인 121.5조원이며, 별도합산은 40.4%인 91.5조원, 분리과세는 

6.0%인 13.5조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세액 기 으로는 종합합

산 상세액은 체세액의 45.5%인 5,662억원, 별도합산 상세액은 체세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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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인 6,031억원, 분리과세 상세액은 체세액의 6.1%인 763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표 14> 토지세 과세유형별 과세 황(개편방안 3)

(단  : %)

구 분 합 계 종합합산분 별도합산분세 분리과세분

부과건수
2,341,186명

(100.0)

1,969,814명

(84.2)

281,895명

(12.0)

89,477명

(3.8)

과세표
226.5조원

(100.0)

121.5조원

(53.6)

91.5조원

(40.4)

13.5조원

(6.0)

세 액
12,456억원

(100.0)

5,662억원

(45.5)

6,031억원

(48.4)

763억원

(6.1)

주 :부과건수는 종합토지세 부과 상 가운데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분이 병행하여 부과되는 

경우 이를 각각 분리하여 인원을 악함.

6. 개편방안별 재정효과의 종합
<표 15>와 [그림 4]에는 이상에서 제시된 세 가지 개편방안별로 2005년 서울시

의 토지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추정치가 각각 요약되어 있다.

<표 15> 개편 방안별 토지세  종합부동산세 세수 비교

(단 :억원, %) 

구  분
종합토지세

(현 제도 유지)
토지세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 별도합산

개편 방안 1

13,813

(100.0)

6,945

(50.3)

6,848

(49.7)

2,071

<30.2>

4,777

<69.8>

개편 방안 2 
7,197

(52.1)

6,616

(47.9)

2,532

<38.3>

4,084

<61.7>

개편 방안 3
12,456

(90.2)

1,357

(9.8)

515

<38.0>

842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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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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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제도 유지 방안 1 방안 2 방안 3

종합토지세 토지세 종합부동산세

[그림 4] 개편 방안별 세수추정치 비교 (2005년도, 억원)

먼  행 종합토지세 제도를 그 로 가져간다면, 행정자치부의 과표 인상 계획에 

의해 2005년의 서울시 종합토지세 과세액은 부과액을 기 으로 1조 3,813억원에 

달할 것으로 상된다. 종합토지세 제도를 2원화시킬 경우 이 가운데 일부는 국세 

수입이 되며, 나머지 일부는 지방세 수입이 되는데, 개편 방안에 따라 그 값은 상당

히 다르게 나타난다.

먼  토지소유자별로 토지가액의 합계액(과세표 )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만을 종

합부동산세로 편입시키는 방안 1에 따르면 2005년 기  서울시의 토지세 세수실

은 6,943억원, 서울시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6,868억원으로 각

각 추정되는데, 따라서 행 종합토지세 제도를 유지할 경우 징수될 것으로 상되

는 세액 1조 3,813억원의 약 50%가 종합부동산세로 편입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6,868억원 가운데 종합합산부분으로부터 30.4%(2,091억원), 그리고 별도합

산부분으로부터 69.6%(4,777억원)이 각각 편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6)

6) 시산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  과세표 으로 종합합산은 3억원 과, 별도합산은 30

억원 과를 각각 설정하 는데, 그 값을 변화시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로 편입되는 액은 

상당히 차이가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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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2는 지방세는 소재지 할 토지에 하여 비례세율로 과세하고 국세는 재

와 같이 인별 종합합산 진과세하여 지방세를 공제하는 방식인데, 시산에서는 

0.3%의 비례세율을 용하 다. 서울시의 토지세 세수실 은 7,197억원으로 추정

되는데, 따라서 행 방법의 종합토지세액 1조 3,813억원의 47.9%인 6,616억원

이 종합부동산세로 편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체 편입액 가운데 구, 서 구, 강

남구 등 3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편입액이 3,014억원으로 체 편입액의 45.4%

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체 편입액 가운데 38.3%(2,532억원)은 종

합합산부분에서, 그리고 나머지 61.7%(4,084억원)는 별도합산부분에서 각각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는 지방세에 용되는 비례세율의 수 에 따라 토

지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몫이 차이가 나게 될 것이다. 

한편 자치단체 할 토지에 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인별 합산 진과세하고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다시 인별 합산 진과세

하는 방식으로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하는 제3안에 따르면, 서울시 토지세 세수실 은 

1조 2,456억원으로 추정되는데, 따라서 행 종합토지세 제도 하에서 상되는 세

액 1조 3,813억원의 9.8%인 1,357억원이 종합부동산세로 편입될 것으로 추정되

었다. 이 에서 종합합산부분의 편입액이 515억원, 별도합산부분의 편입액이 842

억원으로 별도합산부분의 편입액이 체 편입액의 6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 1,357억원의 편입액 가운데 구, 서 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편입액이 463억원으로 체 편입액의 34.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종합토지세 제도의 개편 계획에 따른 과표 인상으로 토지

소유자의 반 인 보유세 부담액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한편 이원화 

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로 편입되는 세수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상된

다. 한 모든 방안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로 편입되는 부분  2/3 정도는 별도합

산 부분에서 발생할 것으로 상되므로 업무용 토지를 다수 보유한 기업들이 종합부

동산세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망된다.

한편 종합토지세 과표 인상와 연계하여 토지분 보유세의 반 인 인상이 수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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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토지분 보유세는 종합토지세를 비롯하여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등 3개의 

지방세와 국세로 농어 특별세 등 모두 4개의 세목이 있다. 이  지방교육세와 농

어 특별세는 종합토지세액을 과세표 으로 하는 부가세(sur-tax)로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20%, 농어 특별세의 세율은 종합토지세액이 5백만원 과～1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0%, 1천만원을 과하는 경우에는 15%가 용된다. 한편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구역내에 치한 토지를 상으로 종합토지세와 동일한 과세표 에 하여 

0.2%의 세율을 용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토지세 과표 인상으로 2005년에 세목별로는 2003년 비 지방교육

세는 153.7%, 농어 특별세는 183.3%, 그리고 도시계획세는 113.5%가 각각 증

가할 것으로 상된다(<표 16>). 결과 으로 종합토지세를 포함하여 련 토지분 

보유세는 체 으로 2005년에는 2003년에 비해 약 146%(1조 3,194억원)가 증

가할 것으로 망된다. 그러므로 종합토지세 과표의 격한 인상으로 직 인 종합

토지세 부담액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련 세액이 증가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은 상

당히 늘어나게 될 것이다. 

<표 16> 서울시 토지분 보유세 세목별 부과세액의 추정

합계 종합토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

과세

표
- 공시지가× 용률

종합토지

세액
종합토지세액

종합토지세

과표

세율 -

- 종합합산:

    0.2～5%

- 별도합산:

    0.3～2%

- 분리과세

․ , 답, 과수원 

등:    0.1%

․골 장, 별장 등:

    5%

20%

- 5백만원 과～

  1천만원 이하:

    10%

- 1천만원 과:

    15%

0.2%

2003년 9,065억원 5,447억원 1,089억원 407억원 2,122억원

2004년 1조 3,569억원 8,237억원 1,647억원 660억원 3,025억원

2005년 2조 2,259억원 1조 3,813억원 2,763억원 1,153억원 4,530억원



30  제2주제

Ⅳ. 종합토지세제도 개편의 문제 과 안

제 III장에서 제시된 시산은 정부의 보유세 강화  종합토지세의 이원화와 련

한 정책들이 정부의 계획 로 추진될 경우를 제로 그 재정  효과를 악해본 것

이었다. 그러나 제도의 개편과 련하여 그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한 여러 가지 

문제는 여 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표 인 것은 보유세 부담의 강화가 부

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유효한 장치인가에 한 의문이

다. 이러한 의문은 한 보유세 강화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하여 주택시장과 경제 

반에 걸쳐 어떠한 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한 의문도 포함한다. 나아가 보유세 

강화가 유효한 장치라고 하더라도 정책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반드시 종합토지세

의 이원화가 필요한가에 한 의문도 있다.

제도의 개편을 해서는 가장 먼  행 제도가 어떤 문제 과 한계를 가지고 있

는지를 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문제 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고안한 후 그 직 인 효과와 효과를 측하는 작업이 뒤따라져

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선 간단한 시뮬 이션을 통해 행 종합토지세 제

도의 문제 을 구체 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안을 제

시해보고자 한다. 

1. 종합토지세 제도의 문제 확인을 위한 시뮬레이션
시뮬 이션을 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의 토지소유자가 있다고 하자.  종

합토지세 제도에 따라 종합합산 과 진세율은 과표 2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에 해 각각 0.2%, 0.3%, 0.5%를 용하는 것으로 둔다. 한 비례

세율은 0.2%의 단일 세율을 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A: 서울 강남구에 과세표 이 5천만원인 한 필지 토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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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서울 강남구에 과세표 이 1억원인 한 필지 토지 보유

C: 서울 강남구에 과세표 이 각 5천만원인 2필지의 토지 보유

D: 서울 강남구에 과세표 이 7천만원인 한 필지 토지와 부산 정구에 과세표

이 3천만원인 한 필지 토지를 보유 

종합토지세 제도에서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인데, 여기에는 인별합산  과 진

세율의 용이라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따라서 토지를 물건별로 분리하거나 단일

세율을 책정하는 안을 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합산 여부에 따라 (분리, 합산)

의 조합이 만들어지며 세율 용 방식에 따라 (비례세율, 과 진세율)의 조합이 만

들어 진다. 각 조합 하에서 에 제시된 각 토지소유자의 종합토지세 부담은 <표 

17>에서와 같이 계산된다.

<표 17> 과세방법별 조세 부담액

 (단 : 원)

 비례세율 (0.2%) 초과누진세율

분  리
A: 100,000

B: 200,000

C: 200,000

D: 200,000

A: 130,000

B: 380,000

C: 260,000

D: 300,000

합  산

A: 130,000

B: 380,000

C: 380,000

D: 380,000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선 비례세율을 용한다면 합산 여부에 계없이 토지소

유자별 조세부담은 동일하며, 토지가액에 비례하여 조세 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그

런데 진세율을 용한다면 합산여부는 조세부담에 향을 미치게 되는데, 합산에 

의해 C와 D처럼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보유한 토지소유자의 부담은 과표를 분리

했을 때 보다 증가하게 되며, 토지 가액이 동일한 B, C  D의 조세부담은 같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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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단일 필지를 보유한 A와 B의 경우이다. 우선 

A는 강남구에 과표 5천만원인 한 필지의 토지만 보유하고 있지만 과 진세율의 

용으로 2천만원까지는 0.2%의 세율이 용되며, 나머지 3천만원에 해서는 

0.3%의 세율이 용되어 납세액은 비례세율을 용할 때보다 30,000원이 증가한 

130,000원이 된다. 한 B는 단일 필지만 보유하고 있지만 두 필지 이상을 보유하

고 있는 C  D와 같은 액수의 조세를 부담하게 된다. 즉 종합토지세 종합합산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여러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계없이 과세표 을 합산

하여 진과세함으로 인하여 A와 B와 같은 경우에도 과도한 세 을 부담하는 문제

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A, B  C는 각각 강남구에만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는 모

두 강남구에 납부하게 되나, 서로 다른 지역에 두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D의 경우

는 서울시 강남구와 부산시 정구에 각각 세 을 납부하게 된다. 이 때 합산 여부 

 세율 용 방식에 따라 각 구청에 한 납부세액은 상당히 달라진다. <표 18>에 

계산되어 있듯이, 우선 비례세율을 용하는 경우에는 합산여부에 계없이 각 지역

에 소재한 토지의 과표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토지 소재지 할 구청에 납

부하게 된다. 한편 토지를 분리하여 진세율을 용하는 경우 D는 강남구와 정

구에 각각 230,000원과 70,000원의 세 을 납부하는 반면 합산하여 진세율을 

용하는 경우에는 산정한 종합토지세 세액은 과표에 따라 토지소재지 기 자치단체

에 배분되므로 강남구에 266,000원을, 그리고 정구에 114,000원을 각각 납부하

게 된다. 즉 합산 진과세함에 따라 강남구는 분리 진과세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세수가 15.7% 증가하는 반면 정구는 무려 62.9%가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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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지역별 부과 세액: D의 경우

(단 : 원)

비례세율 (0.2%) 누진세율

분  리
서울 강남구: 140,000

부산 정구:  60,000

서울 강남구: 230,000

부산 정구:  70,000

합  산 
서울 강남구: 266,000

부산 정구: 114,000

이상의 간단한 실험을 통해 토지세로서 행 종합토지세 제도가 지닌 문제 은 명

확하게 나타난다. 첫째, 진세율을 용하기 때문에 조세부담은 토지 가액에 비례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가액이 높을수록 진 으로 높아진다. 토지세가 편익원칙에 

따른 과세라고 할 때, 이러한 진 인 조세부담은 토지가액이 높을수록 공공서비스

로부터 발생하는 편익도 진 으로 높아진다는 제가 있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 

둘째, 같은 지역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보유한 경우와 서로 다른 지역에 걸쳐 여

러 필지의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 있어서 토지 가액의 합만 같다면 동일한 조세를 부

담하게 된다. 다시 편익원칙을 용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서로 다른 지역이 제공하

는 공공서비스로부터의 편익이 동일하다는 제 하에서만 정당화된다. 

셋째, A와 D의 경우를 비교해서 알 수 있듯이, A는 강남구에 소재한 가액 5천만

원의 토지에 해 130,000원의 세 을 납부하는 반면 D는 정구에 소재한 가액 

3천만원의 토지에 해 114,000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는 D의 정구 소재 토지

과표는 A 소유의 강남구 토지의 60%에 불과하지만 세액은 강남구 세액의 87.7%

에 달하여 정구 소재 토지에 한 D의 세  부담이 상 으로 높음을 알 수 있

다. 이 역시 편익과세의 원칙을 용한다면, 정구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부터

의 편익이 강남구에 비해 높아야지만 정당화될 수 있다. 

넷째, 국의 토지를 인별로 합산하기 때문에 토지 가액의 합이 같다면 필지 수에 

계없이 동일한 조세를 부담하게 된다. 상 으로 토지가액이 높은 지역에 한 필

지의 토지를 보유한 B와 같은 토지소유자는 투기와  무 하더라도 많은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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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여러 필지를 보유한 개인과 토지 가액의 합계가 같다면 동일한 조세를 부담하

게 되므로, 정책목  상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게 된다. 

다섯째, 어떤 개인이 두 지역 이상에 걸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한 지역의 

자치단체가 독립 으로 과표를 인상하더라도 인별 합산에 의해 과표를 그 로 유지

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종합토지세 세액도 증가하는 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과표를 인상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조세부담을 증가시

킬 유인이 어든다. 

특히 다섯 번째 문제는 종합토지세의 과표 실화율이 매우 낮고, 따라서 실효세율

이 매우 낮은 이유 가운데 하나를 설명해 다. 이를 D의 경우를 통하여 아래  <표 

19>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이미 살펴보았듯이 강남구와 정구에 각각 과표 7

천만원과 3천만원의 토지 한 필지씩을 보유하고 있는 D는 행 종합토지세 제도 하

에서 총 380,000원의 세 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266,000원은 강남구에, 

114,000원은 정구에 각각 납부한다. Case 1에서처럼 강남구만 과표를 1천만원

(14.3%) 인상하면 총 세액은7) 450,000원으로 70,000원이 증가하는데, 이 가운

데 61,273원은 강남구에, 그리고 나머지 8,727원은 정구에 각각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정구는 과표를 그 로 유지한 채 세액이 7.7%가 증가한다. Case 2에 나

타난 바와 같이 만약 정구만 과표를 1천만원(33.3%) 인상하면 총 세액은 역시 

450,000원으로 증가하는데, 이 가운데 20,364는 강남구에, 그리고 나머지 

49,636원은 정구에 각각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강남구는 과표를 그 로 유지하

더라도 세액이 7.7%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Case 1과 2에 있어서 정구와 강

남구는 각각 과표를 스스로 인상시키지 않더라도 상 편의 과표인상에 의해 세액이 

증가하므로 과표를 자율 으로 인상시킬 유인은 그 만큼 어진다. 이러한 상은 

한 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 가운데 다른 지역에도 토지를 보유한 사람의 수가 많을수

록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8).

7) 과표 1억원 과 부분에 해서는 0.7%의 세율을 용하여 계산함.

8) 종합토지세의 실효세율이 낮은  다른 이유로 취득세나 등록세 등 상 으로 쉽게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세목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납세자의 수가 매우 많은 과세로서 

세 부담 인상에 따른 조세 항이 강한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제의 인상을 시도할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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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과표인상에 따른 자치단체별 세액 변화 

(단 : 원)

과표(서울 강남구, 부산 근정구) 부과세액
단체별 세액

강남구 금정구

  재
강남구: 70,000,000

정구: 30,000,000

380,000

(100)

266,000

(100)

114,000

(100)

과표

인상

case 1
강남구: 80,000,000

정구: 30,000,000

450,000

(118.4)

327,273

(123.0)

122,727

(107.7)

case 2
강남구: 70,000,000

정구: 40,000,000

450,000

(118.4)

286,364

(107.7)

163,636

(143.5)

2. 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의 문제점
종합토지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그간의 논의들은 크게 두 가지 다른 주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주장은 주로 편익과세로서의 토지세의 기능을 회복해

야 한다는데 을 맞추고 있는데, 그 근거는 와 같은 정책 시뮬 이션의 결과로 

잘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공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이 부동산 가치에 

얼마나 환원되는가를 정확히 악하기가 곤란하고, 부동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공공서

비스의 유형이 비단 기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등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어도 인별 합산 진과세라는 방식은 시정되어야한

다는 에 해서는 별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장은 재정분권화에 충실한 입장으로 볼 수 있는데, 국합산 진과세라

는 과세방식에 따라 국 공통의 일률 인 세율을 용하는 신 비례세율이 용되

도록 하는 한편 탄력세율제도와 같은 장치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율 결정상

의 자율권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의 편익과 지방세 부담을 연계

시켜 토지 보유세의 가격기능이 발휘되도록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단 이 경우

에도 탄력세율이 인정되고 있는 다른 세목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가 자율권을 행사

었던 도 지 될 수 있다(원윤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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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면 여 히 가격기능을 기 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두 번째 주장은 종합토지세제도에서 ‘종합’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제도의 기본 취

지에 충실한 입장이다. 종합토지세제도가 낮은 과표로 인해 부동산보유에 한 부담 

증가를 통한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주어진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야

말로 ‘종합’토지세의 역할을 제 로 달성하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 인 

방법으로는 낮은 실효세율로 인하여 부동산 보유 자체가 큰 부담이 되지 않으므로 

과표를 폭 인상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최근 논의에서는 당 에는 두 번째 입장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에서 밝힌 부동산 련 책에서 지역간 부동산보유세 부

담 불형평성 문제 완화, 부동산 투기 억제, 부동산 과다보유와 투기행 에 한 과

세 강화 등이 정책목표로 제시되고 있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9). 즉 종합토지세가 낮

은 과표로 인해 부동산 보유에 하여 큰 부담이 되지 못하여 그 정책기능을 잘 담

당하지 못하 으므로 과표를 인상함으로써 부담을 증가시키는 한편 국합산 기능을 

국세로 이 하여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세로서의 종합토지세의 본연의 정체성 문제가 출발 이 된 것이 아니

라 오히려 정책기능의 강화가 제도개편의 시발 이 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즉 종합

토지세에 하여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했음이 옳지 않다는 논의에서라기보

다는 오히려 종합토지세제도가 담당할 것으로 여겨졌던 과다한 토지보유 억제나 지

가 안정 등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 로 하지 못했다는 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행 종합토지세제 하에서 과표만 인상시켜

9) 행정자치부의 9․1 부동산보유세 개편방안을 보면, “정부에서는 강남․북간, 수도권과 지방

간의 세부담 불균형 문제와 강남지역의 부동산 투기억제 등을 해결하기 하여 부동산 보유

과세의 근본 인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연차 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함”이라고 언 하면서 

그 기 효과로 “그 동안 강남․북간 과세 불형평 문제가 획기 으로 기 되고, 토지 과다보

유자에 하여 국세로 가칭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세부담을 과 시킴으로써 불필요한 투

기  수요를 억제하고 ...”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정부의 10․29 주택시장 안정

화 종합 책에서는 정책목표를 “부동산 과다보유와 투기행 에 한 과세를 강화하여 부동

산의 공공성을 높이고 부동산을 통한 투기  이익을 철 히 차단하기 해 과다보유에 한 

실효세율을 최 한 제고하여 부동산 과다보유가 부담이 되도록 하고...”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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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동일한 정책 목 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굳이 제도를 이원화하고 국세를 신설하

자는 주장에 한 근거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에 하여 조세연구원(2004. 6)에서는 과표 인상을 통한 보유세 강

화 문제와 보유세 이원화(종합부동산세 신설)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

고 있는데, 보유세 이원화의 근거는 소득재분배와 조세수출 억제 기능을 국세인 종

합부동산세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세는 소득재분배와 조세수출 억제, 그

리고 지방세는 지방재원 확충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면 자치단체는 자체재원 확보를 

해 보유세를 강화할 것이며 지방세의 응익부담 원칙도 확보될 수 있다는 을 강

조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정책수단으로서의 국세와 재정확충 수단으로서의 지방세의 기능을 

분리하는 근으로서 당 에 비해서는 상당히 진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정책목  

상 국세로 된 부동산보유세를 신설하는 것이 당한가, 부동산 보유에 한 부담 증

가 투기 억제와 부동산 가격안정에 유효한가, 그리고 이와 같은 제도  변화가 주

택시장과 경제 반에 걸쳐 어떠한 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등의 문제는 여 히 해

결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보유세가 지방세이어야 한다는 이론  근거는 매우 명확한 

반면 실 으로도 앙정부에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해 국 단 의 국세인 보

유세를 시행하는 나라는 찾을 수가 없다(노 훈, 2004). 나아가 부동산 과다보유자

를 상으로 한 조세부담 강화조치는 부동산 보유분포를 보다 형평하게 변화시켰다

는 증거가 없다는 사실도 지 된다10).

10) 종합토지세 제도 시행 이후 토지소유구조의 집 도 변화를 소유자 인별 미시자료 상의 지니

계수를 통해 확인한 노 훈․김진 (2001)의 연구에서는 지니계수가 1993년 0.65에서 

1966년 0.67로 소폭 증가하여 오히려 토지소유분포의 불평등도가 심화되었음을 밝히고 있

다(노 훈, 200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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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편 대안의 제안
보유세의 강화  종합토지세의 이원화와 련한 정책에서는 근본 인 의문 이 

여 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새 제도의 시행을 불과 6개월 정도만 남

겨둔 지 까지 그 방향이 구체 으로 결정되지 않는 등 많은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편에 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해 보인다11). 비록 종합

토지세 제도의 개편이 상되지 않았던 문제로부터 출발 이 제시되었지만 개편의 

필요성이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어왔던 만큼 가능한 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

행되어야 한다는 에 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가. 과표 현실화와 함께 종합토지세제도를 토지세(지방세)로 전환 
시뮬 이션의 결과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듯이 종합토지세 제도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공통 으로 형식 으로는 토지보유 사실에 한 과세를 하되 국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인별합산이라는 독특한 과세 방식을 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국에 걸쳐 동일한 과세방식과 동일한 세율을 용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은 인정될 수가 없으며, 결과 으로는 편익과세와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운 되고 있다. 

그 기 때문에 종합토지세 제도의 개편에 있어서 가장 요한 원칙은 가격기능이 

제 로 지켜지는 과세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재정분권의 효율성을 담보

하기 한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기 해서는 지역별로 공공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편익과 보유세 부담을 자율 으로 연계시키기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이 인정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구체 으로는 지방세는 비례세율로 과세하

되, 표 세율을 기 으로 최고 세율을 제시함으로써 그 한도 내에서 자치단체가 추

가 인 지출 증가를 주민들의 부담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세의 가격기능을 해서는 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한계  원천에 한 통

11)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 은 6월 25일 “건설경기가 격하게 침체되는 것을 막기 한 방안

을 마련하고 있으나 작년에 발표된 ‘10․29 부동산종합 책’을 손질하거나 허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조선일보, 200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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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력(McLure, 2001) 는 실효세율에 한 결정권(Bird, 2000)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된다. 한편 최  세율의 용을 허용하는 것은 조세부담을 우려하여 과

표 실화에 소극 이었던 지 까지의 자치단체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한편 토지세의 과표는 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한 단

에 따라 일률 으로 결정되도록 해도 무방할 것이다.

비례세율을 용하게 되는 경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표 세율을 어느 수

에서 결정하는가에 한 것이다. 표 세율을 무 높게 책정할 경우에는 부분의 

1가구 1주택자 등 필수품으로서 최소한의 주거용 토지를 소비하는 서민계층과 필수

인 업무용 토지만 보유한 기업의 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순수 

주거용 토지와 기업의 순수 업무용 토지에 해서는 조세를 경감해주는 장치를 마련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종합토지세 이원화의 경우 지방세는 단순비례과세, 국세는 누진세율 적용
제도 개편에 한 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력하고 추진 일정이 이미 마련된 만큼 

실 으로 종합토지세 제도의 이원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종합토지세

의 이원화 과정이 계획 로 진행되는 것을 제로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

다. 물론 이 때에도 지방세 부분에 해서는 가격기능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방안들 가운데 지방세와 련하

여 기본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안은 토지세에 해서는 단순 비례세율을 용하는 

안이다. 즉 토지세는 시․군․구에서 할 구역 내 토지에 해 단순 비례세율을 

용하여 과세한다. 이 때에도 편익과세의 원칙이 지켜지기 해서는 표 세율을 기

으로 최고 세율을 제시함으로써 그 한도 내에서 자치단체가 추가 인 지출 증가를 

주민들의 부담으로 자율 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국세인 종합부동

산세는 부동산 투기억제와 가격안정을 한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기 하여 재와 

같이 합산 진과세 원칙을 용하되, 지방세로 과세된 부분은 공제해 다.

그런데 이 안을 채택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의 시뮬 이션에서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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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상 으로 가액이 높은 한 필지의 토지를 보유한 개인은 투기와  무

하더라도 많은 지역에 걸쳐 여러 필지를 보유한 개인과 토지 가액의 합계가 같다

면 동일한 조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이다. 아래의 <표 20>에서 보듯이, 강남구에 

한 필지 씩의 토지만 보유하고 있는 A와 B는 부동산투기와 무 할 가능성이 높으나 

국세를 추가 으로 부담하게 되며, 특히 B는 각각 두 필지씩의 토지를 보유한 C  

D와 지방세  국세의 세액이 각각 같아진다. 

<표 20> 납세자별 부과세액  단체별 세액(I) 

(단 : 원)

납세자별 부과세액
징수 단체별 총 세액

강남구 금정구 국  가

지방세

(0.2% 용)

A: 100,000

B: 200,000

C: 200,000

D: 200,000

  A(100,000)

+ B(200,000)

+ C(200,000)

+ D(140,000)

  = 640,000

 D(60,000)

= 60,000
-

국세

인별합산

진세액

A: 130,000

B: 380,000

C: 380,000

D: 380,000
- -

  1,270,000

  - 640,000

  -  60,000

  = 570,000

지방세 

과세분

공제 후

세  액

A:  30,000

B: 180,000

C: 180,000

D: 180,000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단일 필지의 토지만 보유하고 있는 개인 는 

법인에 해서는 인별 합산 없이 지방세만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표 21>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경우 한 필지씩의 토지만 보유한 A와 B는 각각 국

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어 국세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제도 개편의 취지에 잘 

어울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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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납세자별 부과세액  단체별 세액(II)

(단 : 원)

납세자별 부과세액
징수 단체별 총 세액

강남구 금정구 국  가

지방세

(0.2% 용)

A: 100,000

B: 200,000

C: 200,000

D: 200,000

   A(100,000)

+ B(200,000)

+ C(200,000)

+ D(140,000)

  = 640,000

 D(60,000)

= 60,000
-

국세

인별합산

진세액

A:      0

B:      0

C: 380,000

D: 380,000
- -

   1,060,000

   - 640,000

   -  60,000

   = 360,000

지방세 

과세분

공제 후

세  액

A:      0

B:      0

C: 180,000

D: 180,000

한편 보유세 강화로 인해 과표가 짧은 시간 내에 격히 인상되기로 정되어 있는 

만큼 토지 보유자들의 반 인 지방세 부담은 단기간 내에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 자체의 부담은 물론 토지보유와 

련한 세목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농어 특별세 등의 부담도 동시에 상당히 높

아지게 된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취득세와 등록세 등 재산거래과세의 부담을 낮추거

나 련세목의 부과 방법을 개편하는 조치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장기 으로는 보유

세 주의 지방세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한 이번의 지방세 제도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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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의 개편 논의는 오래 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그 성과가 거의 없었다는 

에서 제도를 일신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로 보인다.

이번 제도 개편 방향의 특징은 보유세 강화를 통하여 부동산 가격안정  투기를 

억제하고 국세와 지방세를 분리하여 그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시킨다는 이다. 종합

토지세가 지방세로서 공공서비스의 편익과 부담을 제 로 연계시키는 가격기능을 담

당하는 장치가 되기 해서는 정책  기능을 없애거나 분리해야 해야 한다는 , 부

동산 문제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라는  등

을 생각한다면 지방세는 지방재정 확보기능을 담당하고 국세는 정책수단으로 이용한

다는 이번 제도 개편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몇 가지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먼  정작 토지보유세의 정체성 회복

이라는 종합토지세가 안고 있는 본질 인 문제에 해서는 큰 고민이 없어 보인다는 

을 지 할 수 있다.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지방분권의 큰 틀 속에서 이번 논의가 

진행되었다면 토지보유세의 가격기능 회복에 한 구체 인 안을 고민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나, 그 보다는 국세와 지방세를 어떻게 이원화시킬 것인가에 

훨씬 무게를 두고 있는 느낌을 다. 비록 제도 시행에는 6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

았지만 구체 인 추진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토지세의 가격기능 회복을 통한 재

정분권의 효율성 제고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 부동산시장 안정이 이번 개편 논의의 출발 이었던 만큼 제도 변화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시장에서 실효성을 얻게 될 것이며, 경제 반에 걸쳐서는 어떤 향

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한 엄 하고 객 인 분석이 있어야 했으나 그 지 못했

다. 실제로 정부의 부동산 련 책이 발표되었던 작년 하반기 이후 국의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건설경기 조 의 필요성을 고민할 만큼 랭하고 있다12). 부동산시

12) 정부가 부동산 경기 책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작년 10․29 책 이후 주택거래가 

에 띄게 얼어붙은 상황에서 집값이 격히 떨어질 경우 융기   가계 부실을 악화시키

고 이것이 융 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경제장 간담회에서 건설경

기 조  책의 필요성이 언 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실 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는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 개 후퇴라는 비 은 물론, 자칫 부동산 투기

를 다시 부추길 험도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주택가격의 락 가능성을 경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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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안정을 한 이번의 정책은 구체 으로 시행되기도 에 이미 그 목표를 달성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반 인 경기불안 속에서 침체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제도 개편으로 기업의 조세부담이 폭 증

될 것으로 상되는 만큼 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이원화 일정이 불과 6개월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

체 인 과세 상, 과표, 세율체계, 이원화 방안 등에 해서는 아직 명확한 안이 제

시되지 않고 있다는 도 문제가 된다. 늦어도 올 상반기 에는 의견수렴 차를 

마치고 지 쯤이면 법안 의 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지만 일정이 무 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종합토지세 이원화와 련하여 국세 징수부분의 지방이

양에 한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 이고 공평한 배분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방자치단체간 이해 계가 심각하게 립할 수 있는 사안이다13). 재 일정으로는 

과연 바람직하면서도 이해 계를 잘 조정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염려

스럽다. 한 보유세 강화와 함께 거래세의 인하 문제도 동시에 논의되어야만 지방

세제의 반 인 개 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과연 보유세의 강화가 참여정부가 의욕 으로 추진해온 지방분권의 핵심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 건설 수주액은 올 들어 지난 4월말까지 25조828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6조7290억원)보다 3.4% 감소했다. 특히 민간부문 수주액은 17조670억

원으로 작년 동기(20조830억원)보다 3조원(15%)이상 감했다. … 분양시장에도 경고등

이 켜진 상태이다. 분양 불패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에서도 아 트 계약률이 

70~80% 에 그치고 있다. 부산, 구 등 일부 지방에서는 기 계약률이 10~20%에 

불과해 아  분양을 포기하는 업체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 미분양 주택도 4월

말 재 3만9589가구로 작년 동기(2만4961가구)보다 58%나 증했다. …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는 입주 후 한달이 넘도록 비어있는 집이 10가구  3~4가구에 달한다. … 더욱

이 하반기 입주 정 아 트가 15만여 가구로 지난 99년 이후 사상 최 치를 기록할 망

이어서 빈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조선일보 6월 24일자).

13) 행정자치부에서는 국세 징수분의 지방이양에 하여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1안

은 새로운 지방이양 방식을 신설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운 한다는 안으로서 별도의 법  근

거를 마련하되, 지방세수 확충노력을 반 함으로써 기 자치단체의 자구노력 유인을 제공

하고자 한다. 제2안은 새로운 지방이양 방식을 신설하여  역자치단체에서 운 한다는 안

인데, 기 자치단체의 의견을 반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배분기 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

3안은 국가균형발 특별회계재원에 포함시켜 운 한다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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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한 의문이 든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 맵에 의하면 앙정부와 지방자

치단체간 기능과 재원의 이양에 한 추진 계획이 나타나 있으며, 지방재정에 해

서는 2004~2005년 기간 에 법령 등 제도를 정비하고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단

계  국세․지방세간 조정이 이루어지고 지방세 체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

다. 이러한 일정에 따라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지방재정과 련해서는 지방소비세

나 지방소득세의 신설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등

의 이슈가 심이었으나, 최근에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이슈에 묻  그 요성

이 상당히 희석된 것으로 보인다. 모처럼 맞는 좋은 기회인만큼 재정분권을 한 재

정  세제 개  일정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보유세제 개편도 역시 재정분권

의 실 이라는 큰 틀 속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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